
원심판결 파 하고 사건 울고등법원 송한다, .

상고이 를 판단한다.

계약 일 당사자가 계약 상 지시 등 부과 단축하여 계약상 과

또 다른 계약 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직 부한 경우 이른 삼각 계에3 (



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 써 부를 한 계약당사자 상 에 한 부가 이루),

어질 뿐 아니라 그 상 자에 한 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 계약 일3

당사자는 자를 상 법 상 원인 없이 부를 하 다는 이 부당이득3

청구를 할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 일 당사자가 계약상 에 하여 부를.

한 원인 계인 법 계에 효 등 이 있다는 이 자를 상 직 부당이3

득 청구를 할 있다고 보면 자 책임하에 체결 계약에 른 험부담 자3

에게 가시키는 것이 어 계약법 원리에 하는 결과를 래할 뿐만 아니라 익

자인 자가 계약상 에 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 침해하게 어 부당하3

이다 법원 고 다 판결 고 다( 2003. 12. 26. 2001 46730 , 2002. 8. 23. 99 66564,

판결 등 참조 이 같이 삼각 계에 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자가66571 ). , 3

부를 함에 있어 계약 일 당사자가 계약상 에 하여 부를 한 원인 계인

법 계에 효 등 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 일 당사자

는 자를 상 법 상 원인 없이 부를 하 다는 이 부당이득 청구를3

할 없다.

원심판결 이 에 하면 원심 삼 동 가삼 동재건축조합 이하 삼 동재건축조, , 4 ( ‘

합 이라 한다 에 조합원들 추가부담 등 납부를 결 한 이 사건 임시 회 산’ )

회 결 가 부존재하거나 효이므 조합원인 원고들이 추가부담 등 납부할

법 상 가 없 에도 불구하고 삼 동재건축조합과 피고 추가부담 등 부과,

에 라 원고들이 이를 납부함 써 그 액 상당 손실 입었고 피고는 원고들이,

납부한 원 공사 등에 충당함 써 동액 상당 이득 얻었 므 이러한,

이득 원고들에 한 계에 피고가 그 보 하게 하는 것 공평 에



하여 부당하다고 한 다 피고는 직 또는 삼 동재건축조합과 공동 원고들,

에게 추가부담 등 부과 징 하 므 그 이득 원고들에게 할 가 있ㆍ

고 직 인 인과 계를 인 하 어 다 하 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시 회,

산 회 결 에 하자가 있었 잘 알고 있었 이상 피고는 그 이득 원고들에

게 할 가 있다고 판단하 다.

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하면 조합원 지 에 있는 원고들 법인사단,

인 삼 동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과 조합원 회 결 에 라 추가부담 등

납부할 를 부담하는 내부 계에 있고 삼 동재건축조합 피고 재건축사업공사,

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상 피고에게 공사 등 지 할 를 부담하

는 법 계에 있는데 원고들 이 사건 임시 회 산 회 결 에 른 삼 동,

재건축조합 지시에 라 직 아 런 법 계가 없는 자인 피고에게 추가3

부담 등 직 지 한 것 인 다 피고가 삼 동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(

고 분양계약 체결 납 리 등 분양업 를 포함하여 삼 동재건축조, ㆍ

합 사 실 에 직원 상주시키면 재건축조합업 를 행하 며 추가부담 납,

부에 한 이 사건 임시 회 산 회 결 를 주도하고 그 이행 사실상 강 하

다고 하 라도 이는 모 원고들이 조합원 있는 삼 동재건축조합과 피고 사이에,

이루어진 재건축사업공사계약 약 이나 사실상 업 조에 른 것에 불과하므

이를 가지고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과 계에 직 추가부담 등 부과 징ㆍ

하는 법 지 에 있었다고 볼 없다).

그런데 앞 본 법리에 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인 피고에 하여 한 부는 원, 3

고들 삼 동재건축조합에 한 추가부담 등 납부 이행 이루어진 것



임과 동시에 삼 동재건축조합 피고에 한 공사 등 지 채 이행 도

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삼 동재건축조합 지시 등 그 부과 단축하여 원고, ,

들이 피고에게 직 부한 것 평가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삼 동재.

건축조합에게 추가부담 등 납부한 법 상 원인이 이 사건 임시 회 산 회

가 부존재하거나 효 었다고 하 라도 피고는 삼 동재건축조합과 사이 재건축

사업공사계약에 른 공사 등 변 원고들 부 추가납부 등 한

것이므 피고가 그 부 에 한 효한 법 상 원인 보 하고 있다 나아가. ,

피고가 원고들 부 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삼 동재건축조합에게 추가부담,

등 납부한 법 상 원인이 이 사건 임시 회 산 회가 부존재하거나 효

인 사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 피고를 상 법 상 원인 없이 부를

하 다는 이 부당이득 청구를 할 없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 부 추가부담 등 함 써 이를

부당이득하 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부당이득 청구를 인용한 것 부당이득에

한 법리를 해하여 판결 결과에 향 미 법이 있고 이 지 하는 피고,

상고이 주장 이 있다.

한편 이득자가 손실자 부당한 출연 과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있었 경우,

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한 계에 법 상 원인이 없는 것 보아야 한다는 취

지 원심에 들고 있는 법원 고 다 판결 손실자 권리2003. 6. 13. 2003 8862

가 객 침해당하 그 가 구하는 경우 이른 침해부당이득(

계 에 하여 용 는 것 손실자가 스스 이행한 부 청산 구하는 경우) ,

이른 부부당이득 계 에 이 사건과는 사안 달리하는 것이므 이 사건( )



에 원용하 에 하지 않다.

그러므 나 지 상고이 에 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파 하고, ,

사건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 하여 원심법원 송하 하여 여 법ㆍ

일 견 주 과 같이 판결한다.


